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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

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(2023~2027) 고시

□ 계획 수립의 근거 및 목적

ㅇ 법적근거 :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

ㅇ 계획 수립의 목적

-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·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

위하여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수립

- 국내 물류시설 현황을 분석하고, 물류산업 여건 변화 및 해외

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 전략을 마련

□ 계획의 범위

ㅇ 계획기간 : 2023년～ 2027년 (5년)

ㅇ 계획의 주요내용

-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



- 물류시설의 지정·개발에 관한 사항

-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

- 물류시설의 공동화․집단화에 관한 사항

-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

- 기타 물류시설의 환경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 등

□ 수립내용

ㅇ 계획의 비전 :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

물류 인프라 구축

ㅇ 추진전략 : 도시물류시설 확충, 시설 첨단화 등 6대 전략 마련

1)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

2)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

3) 지역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제공

4) 물류시설의 스마트화

5)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

6)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

ㅇ 주요 추진과제

1) 빠른 배송을 위하여 ’27년까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200

개소 이상 설치

2) 내륙물류기지 재정비 및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활성화

방안 마련

3) 2007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수요 검증 체계 현실화



□ 기타 사항

ㅇ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

(http://www.molit.go.kr) 뉴스․소식의 공지사항에서 조회

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

(044-201-40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